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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심사경과

  m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

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 

  m 「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(2018. 12. 31. 제정) 운영 검토 

결과, 운영방식 등 조례로 제약된 운영상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

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  가. 「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폐지

4. 검토의견

  m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(시민협치담당관)이 제출하여 행정

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과 동일한 폐지조례안임.

  m 위원회 심사 시 시민원탁회의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증 필요를 부결사유로 

삼았던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   

※ [참고] 제227회 임시회 제출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부결사유

   <검토의견>

  - 기존 조례의 제약으로 운영상 자율성 확보가 어려웠던 사항은 무엇인지, 향후 자율성이

    확보된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

    검토됨.

   <부결사유>

  - 시민원탁회의의 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 실효성 등을 재차 면밀히 검증한 후 조례

   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을 결정함.


